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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현행
	개정(안)
	사유

	제22조(가해자 관리·지도) 
④ 가해자 소속 학과주임교수는 가해자의 졸업 시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·상담을 적어도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.

	제22조(가해자 관리·지도) 
④ 가해자 소속 학과장은 가해자의 졸업 시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·상담을 적어도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3.1.)

	학과장들의 대외활동 시 효율성, 편의성 증진



